
어문학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1) 한국어문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평생회원 및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본회 학

회지 어문학에 투고할 수 있다.

2) 비회원이 투고를 희망할 때는 투고와 동시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2. 투고 제한

1) 논문(공동논문 포함)을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앞 호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은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투고할 수 없다. 

3)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5년간 투고할 수 없다. 

3. 투고 조건

1) 투고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2) 어문학에는 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어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만 게재

할 수 있다.

4. 발간 및 투고 시기

1) 어문학은 매년 4회 발간하고,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로 한다.

2) 투고 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5. 논문 구성

1) 논문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HWP)로 작성한다. 

2) 논문은 “제목-저자명-차례-국문초록-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외국어초록-외국어주

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3) 저자는 각주(*)로 소속기관과 직위를 표기한다. 공동논문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

에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하며, 각주(*)로 소속

기관과 직위를 표기한다.

4) 국문초록은 500자(띄어쓰기 포함) 내외로 하고, 논문의 핵심과 주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단 외국어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

한다. 

5) 국문주제어는 논문 내에 사용된 핵심 어휘 5∼10개로 한다.

6) 본문의 장절 구분은 ‘1. － 1.1. － 1.1.1 …’과 같이 하고, 본문의 주석은 각주의 방식

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참고문헌의 경우에 국내논저는 저자 성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국외논저는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국내 및 해외 논문의 경우에 UCI와 DOI 번호를 표기한다. 단 UCI



와 DOI 중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하나만 표기한다. 

8) 참고문헌과 각주 표기는 투고 시의 안내에 따른다. 

9) 외국어초록은 500자 이상 1,000자(띄어쓰기 포함) 이하로 하고, ‘제목-저자명-초록-

외국어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외국어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

른 외국어로 작성함도 허용한다. 단 외국어논문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외국어

초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10) 외국어주제어는 논문 내에 사용된 핵심 어휘 5∼10개로 한다. 외국어주제어는 외국

어초록의 언어로 작성한다.

6. 투고 절차

1)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eomunhak.jams.or.kr)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2) 투고 파일은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의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본회 양식),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투고의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에 공동저자 연구윤리서약서(본회 양식)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나 가족, 친척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공

동저자 연구윤리서약서에 밝혀야 한다. 

5) 투고 시에 연회비(3만원)와 심사비(6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2만

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6) 투고와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 게재 절차

1)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는 저작권 활용 동의서(본회 양식)를 제출하고, 게재료(7

만원, 연구비 논문은 2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분량은 어문학 편집 면수로 24쪽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 1쪽당 1만

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저작권

1) 게재 결정된 논문이라도 저자가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어문학에 게재될 

수 있다. 

2) 어문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9. 기타 

1)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투고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장에게 투고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10.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이전의 ‘어문학 발간 및 심사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에 따라 이전의 ‘어문학 발간 및 심사 규정’은 폐기한다. 


